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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북구

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계획

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과 상급기관인 서울시의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

우리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, 강북구 공무원의 청렴성을 강조하고 

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함.

Ⅰ. 관 련 근 거

 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법률 제12844호

  「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」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0호, 2016.3.10.

 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」 서울특별시규칙 제3476호, 2016.2.18.

Ⅱ. 개 정 이 유

 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 해소 및 청렴도·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구민에게 

신뢰받는 청렴 강북 구현

  부정청탁 금지 조항,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 등 거래제한 대상자 및 행위 

내용 확대,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 확대 규정마련으로 공직기강 강화 

 

Ⅲ. 주 요 내 용

  공정한 직무수행

    부정청탁 금지 및 부정청탁 신고 의무화 규정 신설 (안 제5조, 안 제6조) 

   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규정 내용 확대 (안 제7조) 

    인사청탁 금지 규정 신설 (안 제8조) 



  부당 이익 수수 금지

    알선·청탁 등 금지 규정 신설 (안 제10조) 

 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 등 거래제한 대상자 및 행위 내용 확대 규정 

신설 (안 제12조)

  이해관계 독립성 유지

  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 확대 규정 신설 (안 제18조)

  외부강의 기준

    외부강의 등 횟수·시간 제한 규정 신설 (안 제20조)

   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 금액 조치 규정 신설 (안 제20조)

  별표

   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정 (별표 1) 

   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개정 (별표 2) 

Ⅳ. 추 진 일 정

  관계부서 사전협의(부패영향·성별영향분석) : 2016. 4. 26. ~ 4. 29.

  법제심사 의뢰 : 2016. 5. 10. ~ 5. 17.

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2016. 5. 25.(예정)

  공포 및 시행 : 2016. 6월 중

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 1부

    2. 관계법령 발췌문 1부

    3. 상급기관 관련 공문 1부.  끝.


